
http://www.goodpns.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사고가이드 - 뺑소니보상절차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EL : 02-458-8216    FAX : 02-457-4971      1

03. FAQ 

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는 ?

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보상받은 범위 안에서 보장책임을 면한

다.

피해자가 국가배상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장사

업규정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은 

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.

 보상금 수령 후 뺑소니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?

만약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경우 뺑소니 차량을 검거한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

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,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

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다.

이 경우 정부는 자배법 소정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

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.

 경찰서 신고여부 ?

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. 보장사업은 정부

가 사업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. 또한 

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

기 때문이다.

 뺑소니 범인 신고 보상금은 ?

뺑소니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범인을 검거하거나 차량번호 및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범인을 

검거케 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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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사망 3명 이상 300만원 이하

* 사망 2명 200만원 이하

* 사망 1명 100만원 이하

* 부상 50만원 이하

※ 면허벌점 초과로 면허취소, 정지시 벌점 40점 감경 혜택


